
[별표 16]

동물성비료 검역방법 및 기준(제34조 관련)

1.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서 정한 가금 또는 신

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수입허용국가[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

HPAI(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)에 청정한 경우]

 가. 수입조건: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첨부

 나. 검역장소: 보세장치장 또는 검역창고

2.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서 정한 가금과 신

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수입금지국가(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 중 

HPAI에 비청정한 지역이 있는 경우) 

 가. 수입조건: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첨부(해당 제품을 70℃

에서 최소 30분이상 또는 동등 이상으로 열처리 되었다는 내용 포함) 

 나. 검역장소: 보세장치장 또는 검역창고

 다. 검역방법: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

3. 정밀검사

 가. 대상국가: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서 정

한 가금 또는 가금육 수입금지국가(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 중 HPAI

에 비청정한 지역이 있는 경우)

 나. 대상제품: 최초수입제품(수출국, 수출업체 및 제품명이 동일한 제품

으로 수입자가 이전에 수입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제외) 또는 

포장지가 훼손된 제품. 단, 수입금지 조치 이후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

최초 수입제품으로 본다.

   1) 시료채취량: 3개 부위에서 균등하게 채취(시료당 100∼200g)

   2) 검사의뢰기관: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

   3) 검사항목: HPAI검사


